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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속에서 한·중간 농산물 교역규모는 더욱 증가될

전망임.

-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에 대중국 교역규모는 4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315
억 달러로 약 7배나 증가하였음. 이중 농축산물 교역규모는 1991년의 약 10억 달러, 2000년

15억 달러, 2001년 1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對韓 수출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로 인한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농산물 가격 하락, 식품안전 문제 및 국내

유통질서 교란 등으로 한·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채소류 및 과실류의 수입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의 적극 활용과 동식물 검사·검역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강화도 요구됨.

▣ 농업부문에서의 심각한 무역마찰의 근본원인은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임.
앞으로 농산물 무역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이 우리의 유망 수출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농업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품질화, 안전성 확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또한, 무역분쟁시 부처간 원활한 협조를 통한 대책마련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마늘분쟁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마늘농가의 피해보상대책 모색, ▲원산지표시

강화, ▲품목전환 및 대체품목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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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한·중간 교역규모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중

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 가격 하락, 식품안전 문제

및 국내유통질서 교란 등으로 한·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에 있어 한국은 대만을 제외하고 최대의 무역수지적자국이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으로부터의 값싸고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산

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국내 생산농가에 심각한 피

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 및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중국에서는 WTO 가입이후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곡물류에서 채소류와 과실

류로의 생산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수입급증이 우려되

고 있음. 이러한 우려는 지난 2000년 6월의 한·중 마늘분쟁으로 이어졌으며 최

근에는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협상결과가 밝혀지면서 마늘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먼저 한·중간 교역구조를 살펴본 후,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을 고

찰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에 대중국 교역규모는 4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315억 달러로 약 7배나 증가하였음. 이중 농축산물 교역규모는

1991년의 약 10억 달러, 2000년 15억 달러, 2001년 1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1993년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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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2001년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약 49억 달러의

흑자이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약 9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함.

- 대중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수교 이전인 1991년에 약 300만 달러에서 2001년

8,400만 달러로 28배 증가하였으나, 수입규모는 같은 기간 9억 8,000만 달러에

서 10억 1,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과 1999년에는 대중국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약 7∼8억 달러에 머물

렀으나 2000년부터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표 1>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구조

(단위: 백만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전 체 농산물 축산물 전 체 농산물 축산물

1991 1,003 2.8 0.1 3,441 897.3 83.7
1992 2,654 5.8 0.8 3,725 1,057.6 93.7
1993 5,151 10.6 4.2 3,929 1,009.3 111.9
1994 6,203 20.7 4.0 5,463 1,042.2 105.8
1995 9,144 54.8 11.1 7,401 502.6 88.9
1996 11,377 39.0 18.7 8,539 641.2 117.3
1997 13,572 62.5 11.8 10,117 1,037.7 103.4
1998 11,944 44.0 8.4 6,484 672.7 45.2
1999 13,685 52.1 8.1 8,867 712.3 52.8
2000 18,455 66.5 10.9 12,799 1,323.7 69.5
2001 18,190 72.6 11.7 13,303 941.2 69.7

자료: 한국무역통계

□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수출은 2001년 기준으로 당류, 면류, 주

류, 사탕과자류 등으로 주로 가공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곡류, 두류, 과실

류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견과류와 인삼류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인삼류 수출은 1998년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였음. 감이나 배 등의 과실류는 점차 그 수출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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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밀가루 1,042 1,109 983 1,816 2,518 2,310

옥수수가루 40 32 136 306 130 239
대두 78 16 39 65 148 67
고추 168 0 13 0 55 132
마늘 0 - - 6 32 121
감 0 0 1 0 117 261
배 1 0 0 0 4 141

대두유 10 2 2,567 428 550 233
밤 3,567 1,767 544 1,299 1,865 3,090

정당 7,458 16,843 10,253 9,159 12,041 19,667
위스키 255 643 4,483 1,014 1,891 2,025
비스킷 204 246 145 1,126 1,185 1,651
면류 744 1,593 2,281 1,621 3,559 4,308

견과류 3,808 1,814 792 1,563 1,865 3,122
인삼류 1,453 262 282 1,305 2,555 3,079
닭고기 51 136 216 264 281 245

자료: 한국무역통계

<표 3> 대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쌀 31,591 10,139 16,049 49,097 37,014 18,337

옥수수

(종자용·사료용 제외)
1,578 39 3,108 2,157 53,510 24,999

사료용 옥수수 9,712 479,072 334,097 133,457 606,306 273,773
대두 986 724 3,017 8,461 9,701 12,484
파 3,917 5,891 5,065 4,501 4,840 6,133

고추 19,449 8,551 13,767 10,511 10,367 13,960
마늘 8,845 11,618 15,435 15,294 9,106 15,514

양송이 4,546 3,383 1,637 4,827 5,003 3,616
고사리 21,893 19,489 9,458 16,839 15,889 14,799
참깨 59,830 10,950 5,750 36,528 25,970 16,088
땅콩 14,026 22,940 14,886 21,281 20,980 18,886
팥 10,299 7,910 6,229 8,266 12,481 12,669
감 1,139 1,358 101 981 1,467 1,484

돼지고기 157 167 131 313 354 384
닭고기 4,024 16,288 1,853 16 3,090 5,635

자료: 한국무역통계

- 2001년 대중국 품목별 수입은 채소류, 곡류, 두류, 과실류 등의 순으로 이 중

주목할 점은 2000년에는 곡류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1년에는 채소류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임. 이는 최근 중국의 채소 생산증가 및 수

출확대정책1)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의 채소류 수출증가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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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농산물 교역의 주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2001년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곡물인 옥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땅콩, 참깨,

마늘, 고사리, 고추 등의 순임. 특히 2001년 고추, 마늘 등의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4.7%, 70.4% 증가하였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지리적 여건

및 식품기호가 우리와 비슷하고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3. 한·중간 농산물 무역마찰 (마늘분쟁 )

가 . 배 경 및 경과

□ 중국의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전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중

국의 채소수출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중국정부의 채소 수출촉

진정책 및 저렴한 인건비 등에 의한 낮은 가격으로 마늘, 양파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마늘 재배면적은 1991년에 35만 3,000ha에서 2001년 48만 9,000ha로 세

계 마늘 재배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2001년에 660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65%를, 마늘 수출물량은 1999년에 29만 1,000톤으로 세계 마늘

수출물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신선마늘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며, 주

요 수출국으로는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한국 등임.

<표 4> 한국의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배면적(천ha) 39.6 42.0 36.3 37.3 42.4 44.9 37.1
단수(kg/ 10a) 1,165 1,086 1,085 1,055 1,141 1,056 1,095
생산량(천톤) 461.7 456.0 393.8 393.9 483.8 474.4 406.4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1.

□ 한국의 마늘은 2001년 현재 전체농가의 1/ 3이상인 50만호가 경작하고 있으며,

생산규모도 약 1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2001년 한국의 마늘 재배면적과

1) 중국의 채소수출은 1990년 6억 달러에서 2000년 16억 달러로 약 2.7배 증가하였음. 이 중 신선

채소는 같은 기간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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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표 4> 참조).

□ 중국은 UR 협상당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3년까지 수입이 미미하였

던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30%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많은 물량을 수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의 수입이 급증

하였음.

- 수입급증 및 국내 생산증가에 따라 국내 마늘가격이 하락하여 마늘 농가의 피

해가 확대되자 1999년 9월 농협중앙회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산업

피해구제2)를 신청하였음.

- 2000년 3월 재정경제부는 2000년 기준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의 경우 30%의

기본관세에 긴급관세 285%를 추가하여 총 315%의 관세를 부과하고, 깐마늘의

경우는 376%의 기본관세에 긴급관세 60%를 추가하여 총 436%의 관세를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음.

- 중국이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2차에 걸친 한·중간 양자협의가 서울(2000

년 4월)과 북경(2000년 5월)에서 개최되었으나 중국은 한국내 마늘가격 하락에

따른 마늘 생산자의 피해는 주로 한국의 국내 생산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긴

급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고 양자협의는 결렬되었음.

- 결국 2000년 6월 1일 한국이 공식적으로 긴급관세를 발동하자 중국은 한국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과는 차별적인 보호무역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폴

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2000년 6월 7일자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음.

- 이러한 중국의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은

산업피해구제제도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WTO 규정에 합

2)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 T (1947) 협정 제19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제도로 특정상품의 수입급

증으로 인한 수입국내의 산업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도 및 기간동안 긴급수

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음. W T O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 제도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

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산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피해구제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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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정당한 조치이며 WTO에도 정식 통보하였다고 입장을 밝혔음.

- 양국정부는 마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6월 29일 북경에서 한·중 마늘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0년 7월 15일 한·중 마늘협상 합의문에 가서명하였음.

나 . 마 늘협 상 결 과 (2000년 7월 ) 및 제 2차 마 늘분 쟁 (2001년 4월 )

□ 2000년 7월 한·중 마늘협상 결과, 2000년부터 3년간 관세할당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의 수입을 허용하였는데, 2000년도에

는 2만 105톤, 2001년도에는 2만 1,190톤, 2002년도에는 2만 2,267톤의 관세할

당물량에 관세는 종가세 30%로 수입하게 되었음(<표 5> 참조).

<표 5>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관세할당량

(단위: 톤)

대상 마늘 2000 2001 2002 관세

최소시장접근물량 신선·냉장·건조마늘 11,895 12,538 13,181 50%
관세할당물량 냉동·초산조제마늘 20,105 21,190 22,267 30%

총물량 32,000 33,728 35,44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1에서 재인용.

- 또한, 최소시장접근물량과 관세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적용되는데, 2002년 기준 깐마늘의 경우 종가세 423%, 종량세 2,116원/ kg, 통

마늘은 종가세 368%, 종량세 1,840원/ kg,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은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를 263% 부과하여 종가세 293%, 종량세 1,573원/ kg이 부과되

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2001년 초부터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된 2000년도 중국산

마늘수입 예정물량(32,000톤) 중 미소진된 쿼터물량(10,300톤)을 도입해 줄 것

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제2차 마늘분쟁이 발생하였음.3)

- 2001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은 2000년도 미소

진된 물량을 2001년 8월까지 FOB가격 550$/ 톤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

3) 임정빈, 2001. 5, 한중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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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한편, 지난 2000년 6월 한·중 마늘분쟁 당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03년 1월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최근 밝혀졌음.4) 즉, 합의문 부속서

에 2003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냉동·초산조제 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

로이 수입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입제한조치의 지속적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28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2006년

말까지 4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7월초

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에서 국내 마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대신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

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및 대응방안

가 . 교 역전 망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속에서 한·중간 농산물 교역규모

는 더욱 증가될 전망임.

- 중국의 WTO 가입 후, 영세구조인 소맥 등 곡물의 생산능력이 미국 등과 비교

하여 낮기 때문에 곡물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의 토지

이용도 곡물위주에서 생산능력이 높고 수출지향적인 채소생산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5)

- 현재 중국의 경우 양파, 당근, 무 등 노지채소의 수출이 주로 일본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수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양

념채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4) 조선일보, 2002. 7. 16.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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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

□ <그림 1>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품목을 나타낸

것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옥수수, 대두, 닭고기 등의 수입은 점차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고추, 참깨 등도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최근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 구조조정이 시급함.

□ 중국의 WTO 가입으로 對韓 수출압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중국의 농산물 수출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대중국 수입을 규제할 것

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시장에서는 중국은 생산전환을 통해 채소류, 과일류, 육류 등의 수출경쟁

력을 높여나감에 따라 對韓 수출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가공농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견과류와

인삼류의 수출이 두드러지고 있음. 또한, 인삼수입에 대한 한·중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삼류의 수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임.

나 . 대 응방 안

□ 향후 중국이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의 수출촉진정책을 강화할 경우 한·중 무역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따라서 WTO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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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무역마찰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먼저, 농산물 교역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WTO 가입

조건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문서에 기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한 바 있음.

- 대중국 세이프가드는 기존 회원국이 중국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 국내

산업의 피해 등을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

임. 이는 WTO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을 우려하는 회원국들의 입장

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동 조치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12년간 한시적으로 발동이 가능함.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산 수입품의 급증으로 인

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 aterial injury)를 발동요건으로 함으로써 종래

WTO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보다 더

완화되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이 더욱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UR 농업협정문의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guard; SSG)를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임. 동 제도는 UR 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서 농산물 중

관세화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여 국내시장과 생산에

타격을 줄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임.6) 즉,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

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를 적용하도록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에 SSG 적용이 가능한 보리, 옥

수수, 감자, 고구마 등에 대해 SSG가 발동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피해국이 주장하는 수입급증이라는 발동요건

6) GAT T 19조의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 )는 국내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는데 비해 S S G 제도는 국내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특징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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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거나 보상

을 해주어야 하는 위험도 있음. 이는 중국이 마늘의 수입증가보다는 국내 생산

증가가 더 크다며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예에서

도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은 WTO 가입 합의문서에 명기된 12년간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허용

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특별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각적인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음. 따라서 특별세이프가드

의 발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도 자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정하였음. 동 내용은 특정국이 중국

의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

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대외무

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 결국 이러한 내용은 중국 산업피해구제제

도가 무역분쟁 발생시 자국산업의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음.

- 따라서 중국의 동 제도가 분쟁발생시에는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

으므로 중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가

능한 한·중 무역마찰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향후 한·중간 농산물 무역관련 분쟁 중 동식물검역관련 문제가 최대쟁

점으로 부상될 전망인바, 동식물검역 규정에 대한 국가간 차이를 상호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등 농산물 무역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교역을 활

성화하여야 할 것임.

- 최근 WTO 농산물 분쟁 발생요인 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동식물 검역

및 검사제도에 대한 것임.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은 식품 안전

및 검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반입 농산물에 다량의 농약

검출로 인해 수입을 규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유통 및 운송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나 구제역 발생 등의 원인으로 수

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중국은 이를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여 양 국

가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10 -



- 특히, 중국의 수출확대품목인 채소나 과일에 대한 위생 및 품질문제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검역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7)

□ 또한 중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워 혼합되어 유통됨으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2000년도에 농림부는 수입

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해온 사례를 1만건 이상 적발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8) 이러한 값싸고 질낮은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생산농가 소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고 저품질 농산물이 대부분 차지

하고 있어 국내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으며, 다량의 다양한 종류의 중국산 농산

물은 국내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국내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원산지제도의 보완정비가 절실함. 이러한 유통질서가 바로

잡히고 원산지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생산농가들은 국내상품의

차별화로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 한편, 중국이 WTO 가입함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제는 WTO 분

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임. 이로써 지난 한·중 마늘분쟁에

서와 같이 중국이 국제 통상관례와 어긋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여타 농산물 분쟁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WTO 분쟁해

결기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음.

□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농산물 교역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업부문에서 심각한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이루

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무역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이 우리의 유

7) 현재 유럽은 위생검역을 이유로 중국의 일부 채소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8 ) 임정빈외, 중국의 W T O 가입에 따른 국내외 영향 및 대응방안 , 농촌경제, 2001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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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수출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농업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품질화, 안

전성 확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무역분쟁시 부처간 원활한 협조를 통한 대책마련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

는 무역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지속적으

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마늘분쟁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마늘농가의 피해보상대책을 모색

하고 원산지표시 강화, 품목전환 및 대체품목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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